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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kyongNationalUniversity

Abstract

KoreaisapeninsulaandissurroundedbyseaintheEast,South

andWest.Therefore,theimportanceoftheseaasahabitatofseafood

sourcehasbeenoveremphasizedbyboththefishermenandKorean

peopleasawhole.

However,forthelastfew decades,many partsoftheseashore

havebeenexploitedforotherpurposeslikereclamationforagricultural,

industrial,residentialandrecreationalpurposesandfortheconstruction

ofharbours,bridges,airports,etc.underthenameofenterprisesor

facilitiesforpublicgoodandwelfare.Asaresultoftheseprograms,

many fishermen losttheirfishing groundsand theirfutureincome

sourcesfrom thesea.Thereforetheprincipalactorssuch aslocal

and/orcentralgovernmentshavetriedtocompensatetheirlosses.

However,thecompensationofthelosseswere inadequatetofully

supportthem foralifetimeasthecompensationonlycoversabout

8.33yearsoftheiryearlyincomeinmaximum.

Thiskindofcompensationmethodshavetwonegativepoints.The

firstoneisthatitisnotsoeasyforthefishermentostartnew jobs

astheyhavebeencarryingoutfisheriesactivitiesthroughouttheir

lifetime.Asaresult,theymaythereforebejoblessfortherestof

their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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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negativepointisthatthereisalossofpotentialseafood

productioncapacityattheshorewhereallenterprisesforthepublic

goodwereconstructedorwheretheperiodoftheenterprisesforthe

publicgoodwentforaverylongtime.Inabovesitedcases,fishermen

couldnotlegallycatchanyofthefisheriesorganismsfrom thearea

eventhoughfishorshellfisharesurplus.Ifthefisheriesorganisms

arenotfullyutilized,itisalossofNationalwealthandalsoaloss

forbothfishermenandconsumers.Toavoidthesenegativeimpacts

andtohelpbothfishermen andconsumers,issuanceofthelimited

fisherieslicencesisneeded.

However,anotherproblem mayariseiftheissuanceofthelimited

fisherieslicencesisdonetothefishermenwhoalreadyreceivedproper

compensationforthecanceledlicencesastheymayappealforanother

compensationforthenew limitedfisherieslicence.

Eventhoughtheabovepotentialproblem isanticipated,itisbetter

to issue limited fisheries licences for proper utilization and

managementofnaturalfisheries resources and thus enhance the

incomeoffishermeninthearea.

Duringtheissuanceoflimitedfisherieslicence,itisusuallyissued

with some conditions like " ~ do notinstitute any lawsuitfor

compensation of damages." However, this condition is very

disadvantageousforfishermen.Itistrueforthefishermenwhocan

notinstituteanylawsuitfortheoriginalcaseinthatthefishermen

alreadyreceivedthecompensationbutotherthanthat,fishermencan

beallowedtobringanylawsuitforcompensation.Theprecedentalso

accepttherightoflawsuitoffishermenunlesstherearedisturbing

originaldecisionsforcompensatedcaseanditisillegaltolimitthe

fishingrightoffishermenbytheconditionsonthepermission.

Therefore,compensationoflimitedfishinglicenseswererelievedby

thelawsofcivillaw,fisherieslaw,basicenvironmentalpolicylaw,oil

pollutiondamagecompensationlaw,andnationalreparationlaw butin

reality,itisdifficulttoprovethedamagesforcompensation.

Ofcourse,therearesomeduplicatedandovercompensationcases

butmostofthefishermencouldnothaveenoughcompensationfor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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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offishingandworkinggrounds.Therefore,Iam givingafew

suggestionstoimprovethecompensationoflimitedfisherieslicenses.

Firstly,governmentauthoritiesshould positively issuethelimited

fisherieslicensesiftherearenotmuchsetbackordamagesbythe

enterprisesforthepublicgood,forfullyenhancingandutilizingand

managementofnationalfisheriesresources,fordeveloping fisheries

industriesandforincreasingincomesoffishermen.

Secondly, legalization of compensation laws that contains the

methodsandproceduresofcompensationsindetail.Thereasonisthat

itisdifficultforthefishermentoreceivecompensationwhenaccidents

occureventhoughthereisalaw relatedwiththecompensationof

fisheries damages.This is because the law does not contains

responsibilities ofthe person(s) who caused the controversy and

detailed methods and procedures of compensations. Also, the

government should compensate preferentially the fishermen by a

speciallaw beforebeingcompensatedbytheInternationalOilPollution

CompensationFund(IOPC)ifthedamagedareaissolargeandit

takestoolongforestimatingthedamageslikethecaseofTaeanoil

pollutionaccident.Thisisbecausethedamagesarecontinuouslybeing

increasewithtime.

Thirdly,inpointoffishermenwhoworknormalfisheriesactivities,

thedamagefrom environmentalpollutionisdamageofreparationnot

compensation.Therefore,thereparationmustcoversnotonly direct

damagesfrom pollutionbutalsothementalandemotionaldamages.

Lastly,the conditions in the limited fisheries licenses mustbe

reasonableandpracticaltoavoidviolatingtherightsofthefisher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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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Ⅰ.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산업의 발달과 무역량의 증가,그리고 그로 인한 운송수단

의 발달 및 대형화 추세에 발맞춰 해운·항만 분야의 발달이 최근 반세기

동안 가장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뿐만 아니라 공업·산업단지나 미래식

량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농업용지 조성을 위한 간척과 매립,육지

와 섬을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 등 무수히 많은 대규모 공사가 여러 분야

에 걸쳐 연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이러한 대규모의 공공사업이 엄연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는 일이긴 하지만 사업을 시행함에 따른 연안

의 개발은 어민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져 어업보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어업보상의 대상으로서 어업권은 수산업법 제2조제8호1)에 규정

되어 있는데 이는 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으로서의 어업권은 허가어업,신고어업 및 관행에 의한 입

어권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어업권에 대한 침해가 공공필요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수인

의 한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그 보

상을 해주게 된다.그런데 오늘날 연안을 이용하는 사업들은 그 특성상

대형화,광역성을 띄고 특히 공사의 기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점에서 자

원의 방치 및 공유수면의 유휴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따라서 공익사업

의 시행으로 보상을 받은 어민들이 당해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기간과

범위 내에서 한시적,한정적으로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위한 한시적

어업면허제도의 필요성이 제기 되는데 이를 위해 신설된 제도가 한정어업

면허제도이다.

한정어업면허는 해면에서 매립·간척 등 대규모의 공익사업은 사업계획

1)“어업권이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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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일로부터 공사의 완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유수면의 유

휴화를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한시적이나마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이용

할 필요가 있고,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신설

(1998.12.30개정 수산업법)된 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정어업면허의 처분에 대해 관계기관의 태도는 아주 소

극적이며,설령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배제하

는 등 어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붙여 처분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정어업면허 처분의 적법성,형평성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특히 한정어업면허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은 더더욱 문제

가 된다.

즉,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한정어업의 경우

이미 보상을 받은 상태이므로 어업면허 처분시 부가하는 조건상 보상을

배제시키는 것은 문제될 여지가 적지만,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

제마저 배제시키는 것은 어민들에게 수인의 한도를 넘어선 과도한 인고

(忍苦)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임해공단조성과 연안의 도시화로 인한 산업 및 생활폐수의 어장유

입 그리고 최근에는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까지 빈발하여 연안어장

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개발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바

다만을 유일한 생활터전으로 살아온 어민들에 대해 이와 같은 해양침해에

대해 정당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이해부족

으로 배상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업보상의 대상으로서 어업권 일반과 어업손실

의 근거법률을 살펴보고,한정어업면허에 대한 성립배경,조건,그리고 한

정어업면허 처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다.또한 한정어업면허의 ‘조

건’과 관련 있는 부관부어업에 관해서 그 개념과 근거,부관부어업의 손

실보상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장기간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한정어업면

2)송석수,환경침해의 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200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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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처분이 요구되는 지역에서 어민들의 소득증대 및 수산자원의 보전과

효율적 관리,그리고 자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한정어업면허 피해배상

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선행연구의 검토

문경선(2006)은 대규모 국가공공사업의 근거법이 되었던 공유수면매립

법 제20조는 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의 측면에서,공공사업을 시행함

에 있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권리자에게 미리 보상이나 손실방지 시설

을 하지 아니하면 권리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사에 착수할 수 없게 하여,

대규모의 매립과 같은 공공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어업피해

에 관한 손실보상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그리하여 대규모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어업인 등이 어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피해와 관련된 손실보상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지적하였다.

송석수(2004)는 환경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사법적 구제,특히 그 중에

서도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산업의 발달로 인해 개발의 중요

성이 강조되더라도 바다만을 유일한 생활터전으로 살아온 어업인에게 어

장침해는 생활의 터전을 빼앗는 결과이므로 정당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

야 함은 당연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이해부족으로 배상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환경침해 문제의 구제수

단으로서 사법적 구제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호우(2004)는 국가주요시설이자 공익사업인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배

출로 인한 침해가 손실보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하

여,국가산업인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배출로 인한 침해의 문제를 손실보

상의 범위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조계영(2002)은 공공사업을 위한 직접적인 토지 등의 수용,사용,제한

과 관련해서는 보상법 규정에 의거 보상이 가능하지만,공공사업의 직·간

접 대상으로서의 수용,사용,제한 등이 아닌 공공사업 시행지구과 근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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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생하는 여타 손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 보상의 범위,기준,절차 및

평가방법 등을 명문화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데 적정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채천석(2009)은 공익사업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는 피해로 인정되는 한,

공익사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익사업지구 내의 토지나 물건에 대한 손

실을 보상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부대적 손실과 생활이익의 상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여야

하며,공익사업지구 밖에서 발생하는 사업 손실,환경이익의 상실 및 개발

손실에 대한 피해도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피해에 대한 전보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아닌 공법상의 손실

보상으로 전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이러한 이유는 사법적인 해결 방식

은 피해자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의 위법성과 과실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전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상기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이 어업보상대상으로서의

어업권에 대한 보상관련 논문으로서,한정어업면허 피해배상에 관한 논문

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Ⅲ.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한정어업면허 피해배상방법에 대한 개선으로서,

그 이론 전개 방향은 어업권 일반이론과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의 근거법

률을 살펴보고,한정어업면허의 성립배경,조건 및 한정어업면허의 처분현

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부관부어업의 개념 및 근거,내용,그리고 손실

보상에 있어서 판례 및 유권해석의 입장을 살펴본다.장기간의 사업시행

으로 인하여 한정어업면허 처분이 요구되는 지역에서 어민들의 소득증대

및 수산자원의 보전과 효율적 관리 그리고 자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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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어업면허 피해배상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위하여 본 논문의 구성은 제2장에서 어업보상에 대한 이

론적 고찰로서 피해보상의 대상으로서 어업권 일반에 대해 알아보고 손실

보상 및 손해배상의 근거법률을 살펴본다.그리고 제3장에서 한정어업면

허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본 논문의 주제인 한정어업면허의 신설배경 및

취지,조건 그리고 현재 한정어업면허의 처분실태 및 문제점과 손실보상

일반제도와 한정어업피해에 대한 배상문제에 대해 관련 논문과 판례를 통

해 살펴보고,태안유류오염사고(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와 관련된 한정어

업면허의 평가사례를 살펴본다.그리고 한정어업면허 처분시에 부가되는

‘조건’과 관련된 부관부어업에 대해서 그 개념 및 근거,내용,그리고 부

관부어업의 손실보상과 관련된 판례 및 유권해석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한정어업면허 피해배상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이러한 고찰의 바탕위에서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정리하면서 피해배상 개선방안을 한번 더 논

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제목은 『한정어업면허의 피해보상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로

서 수년간 어업보상의 실무에서 감정평가사로 활동해 오면서 수산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고 어민들에게 안정된 직업으로서의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고민,그리고 2007년에 발생한 태안유류오염(허베이스피리트호)사고

로 인한 어업피해 조사시 파악된 한정어업에 관한 많은 문제점 등이 본

논문을 태동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기존의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과 감정평가에 관한 기초이

론을 중심으로 현행 어업권평가의 일반적인 논점을 파악하고,한정어업면

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고 나아가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조

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본인이 어업보상의 담당 감정

평가사로서 어업보상평가 실무를 행하면서 느낀 점과 경험을 본 논문의

전개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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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Ⅰ.어업손실보상의 평가대상 어업

수산업법 제2조 1호에 의하면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

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수산업법 제2조 9호

에는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법률적 용어로서 어업

권이라 함은 수산업법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만으로 한정할 수 있으나 공

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으로서의 어업권은 수산업법상

면허어업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어업,신고어업 및 관행입어권을

포함한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4조 제4항에서도 어업권 평가에 준하여 허가 및 신고어업도 평가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별표4에서도 어업보상 대

상을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면허어업

어업 중에서 지형 등에 따라 혹은 어구·어법에 따라 특히 일정한 수면

에 한해서만 이를 행할 필요가 있는 어업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면허하여,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해당 어업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행위를 배제

하고 해당 수면을 독점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하도록 해 주는 것을 면허어

업이라 한다.3)

수산업법 제8조 1∼8호에 의하면 면허어업의 종류로는 정치망어업,해

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어류 등 양식어업,복합양식어업,협동양식어

3)임호정,김원보,공공용지의 보상실무,부연사,1999,2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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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마을어업,외해양식어업이 있으며,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

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따라서 면허는 물권을 창설하여 주는

행정행위로서 강학상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4)

수산업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

다.다만 수면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

고 있는 경우와 면허,허가 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관리해역 안에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어업면허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허가할 경우 에는 그 해역안의 인

근어장의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과 일치하도록 연장 허가하

는 경우,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수산자원의 산란·육성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

의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공고한 수면의 경우에는 그 유

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5)

어업권의 유효기간을 연장 허가하는 경우에도 1990년 8월 1일 수산업법

개정 전에는 연장 허가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실상 영구적인 권리였

으나,법 개정으로 인하여 총 연장 허가기간을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어업권의 법정 최고 기간은 20년으로 본다.

2.허가어업

어업 중에서 그 어구·어법에 따라 자유로이 방임하면 수산동식물의 번

식·보호 상 또는 어업질서를 유지하는데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어 이를

4)[참조판례]어업권의 성질

어업권은 수산업법 제24조에 의하여 지방장관의 면허를 받음으로써 취득되고 물권

으로 인정받는다.(대법원 1964.5.26선고 63다778판결)어업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람

에게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이른바 특허로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됨으

로써 당연히 소멸되고 면허기간의 갱신은 실질적으로 권리의 설정과 동일하다.

(대법원 1999.5.14선고 98다14030판결)

5)수산업법 제14조 제1항,제2항,동법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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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어 자유로운 어업을 금지하였다가 일정한 경우

이를 풀어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6)따라서 허가는 강학상 어민이 어업을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자유의 회복이며,일종의 반사적 이익으로 볼 수 있

다.그러나 어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초과이윤을 발생케 하고 현실적으

로 어업금융의 담보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실정법상의 재산권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7)

이와 같은 허가어업의 유효기간은 허가권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5년으

로 한다.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8)

허가어업 중에서 허가권자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인 경우와 도지사인

경우,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농림수산식품

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어업은 수산업법 제41조에 의한 근해어업과 원양

어업으로 나뉜다.

근해어업은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대형기선저인망어업,중형기선저인망어업,근

해트롤어업,근해선망어업,근해채낚기어업,기선선인망어업,근해자망어

업,근해안강망어업,근해봉수망어업,잠수기어업,근해통발어업,근해형망

어업,근해연승어업이 있다.

원양어업은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으로서 그 종류로는 원

양연승어업,원양기선저인망어업,원양트롤어업,원양선망어업,원양자망어

업,원양봉수망어업,원양채낚기어업,원양통발어업,원양모선식어업,원양

안강망어업이 있다.

시·도지사의 하가를 받는 어업은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에 의한 근해어

업 및 연안어업이 있다.

연안어업이란 무동력선박 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이나 어선

6)임호정,김원보,공공용지의 보상실무,부연사,1999,20면

7)소안덕,김준회,공유수면매립과 어업피해보상손실,행법사,1993,37∼38면

8)수산업법 제8조.



- 9 -

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

톤 미만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자망어업,연안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연안통발어업,연안들망어업,연안조망어업,연안선인망어

업,연앙복합어업(낚시어업,문어단지어업,패류껍질어업,패류미끼망어업,

손꽁치어업)이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어업은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 제1∼3호에 의한 구획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으로 나

뉜다.

구획어업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무동력선박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한 어업으로서 정치성구획어업,이동성구획어업이 있다.

육상해수양식어업은 육상에 해수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으로서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과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이 있다.

종묘생산어업은 수중 또는 바닥에 대ㆍ지주ㆍ뗏목ㆍ뜸ㆍ밧줄ㆍ채롱ㆍ그

물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을 말한다.

그 종류를 살펴보면,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

밧줄식종묘생산어업,말목식종묘생산어업,뗏목식종묘생산어업이 있다.

3.신고어업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다음의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신고어업이라 하며,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1∼3호에 의한

맨손어업,나잠어업,투망어업이 있다.신고어업은 설권행위인 어업의 면

허나 금지의 해제로 원래의 자유를 회복하여 주는 허가어업과는 달리 본

래부터 어업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어업조정의 차원에서

신고케 하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9)

이와 같은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그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함

9)소안덕,김준회,공유수면매립과 어업피해손실보상,행법사,1993,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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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칙으로 하되,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조업수역이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10)

4.관행어업

관행어업권은 현행법상 인정된 어업의 유형이 아니라,판례를 통하여

성립된 개념으로서 관행어업의 보상인정여부에 대해 끊임없는 마찰이 일

어나고 있으며,이는 이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 및 법령의 개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관행어업권과 관련된 많은 판례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88다카 14250

‘89.7.11)11)를 통하여 관행어업권을 독립한 물권으로 인정하여 이와 관련

된 보상분쟁을 종식시키는 듯하였으나,정부에서는 1990년 8월 1일 문제

가 된 수산업법 제40조를 개정하여 관행에 의한 입어자는 1993년 3월 1일

까지 어업권 원부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도록 요건을 강화하

였다.

또한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규정한 동 법 제6

조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조항

의 “입어자”의 개념을 둘러싸고 단순히 어장에 출입하는 자의 의미인 포

괄적 개념으로 해석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자,1990년 9월 1일 “입어자”

를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로 명문화하는 법 개

정을 하여 관행어업권을 독립한 물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로 인해 증

폭될 수 있는 관행어업권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10)수산업법 제47조 제2항.

11)판례(88다카 14250‘89.7.11)-“관행에 따른 어업은 수산업법 제4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그 이익은 공동어업권에 대하여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투는 제3자에 대하여도 그 배제를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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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어업손실보상

1.공익사업

공익사업(公益事業,publicutility)이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

며,공익사업의 조건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용역일 것,독점적 상태에서 공

급되고 있을 것,독점권을 갖는 대신에 국가의 간섭이 가해진다는 점 등

이다.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공익사업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

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

ㆍ삭도ㆍ궤도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

처리ㆍ사방ㆍ방풍ㆍ방화ㆍ방조(防潮)ㆍ방수ㆍ저수지ㆍ용배수로ㆍ석유비축

및 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

보건 또는 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

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

12)EnCyber두산백과사전,http://www.encyber.com/index.html.



- 12 -

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ㆍ교량ㆍ전

선로ㆍ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이 중 해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주로 항만,제방,방조(防潮),도로

(교각),하수종말처리,석유비축,폐기물처리,화물터미널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공익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는 사유재산의 보장과 재산권의 사회

성·의무성에 따른 사회적 제약을 인정하고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행되는 공익사업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

사로 개인에게 가하여진 수인의 한도를 넘어 특별한 희생으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에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손실보상의 문제를 야기한다.또한 적

법하지 아니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는 손해배상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바,어업피해와 관련된 보상 및 배

상의 근거법률을 살펴본다.

2.어업손실보상

(1)어업손실보상의 개념

1)손실보상의 개념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1항 내지 3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그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

사하도록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고 있다.또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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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현행법상 손해전보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그 하나는 국

가 또는 공공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며,다른 하나는

적법행위로 인한 행정상의 손실보상이다.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개

인에게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취

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말한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상

손해배상과 구별된다.13)

2)손실보상의 제 원칙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는 보상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는데,「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내지 66조에서는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사전보상의 원칙,현금보상의 원칙,개인별보상의 원칙,일괄

보상의 원칙,사업시행이익 상계금지 원칙 등이 규정되어 있고 수산업법

시행령 제68조에서는 개인별지급의 원칙,현금지급의 원칙,보상받을 자가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2)어업손실보상의 근거법률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은 여러 가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법률로

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헌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수산업법,공유수면매립법,농어촌정비법 등이다.

13)석종현,신토지공법론,경진사,1990,270∼2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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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그 내용과 한

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보장을 규정함은

물론이고,제23조 제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재산권의 사회성·의무성에 따른 사회적 제약을

인정하고 있다.제23조 제3항에서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침해 및 보상의 법정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14)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을 비롯한 모든 물

권·채권·무체재산권은 물론 특별법상의 권리와 영업상의 권리 그리고 공

법상의 권리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15)이기 때문에 어업보상

의 대상인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관행입어 등은 헌법상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동

법 제3조 제3호에 어업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고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제4항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

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당

해 어업권 및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평가는 수산업법 시행

령 제69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14)석종현,신토지공법론,경진사,1990,52면

15)김철용,감정평가 및 보상법론,범론사,1990,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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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당해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별표4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그리고 위의 규정은 허가어

업 및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수산업법

수산업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

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 법에서 보상은 행정관청의 어

업처분으로 손실을 입은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보상제도이며,어업권 보상관련 법령의 이원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의 필요에 의해 면허어업의 제한 등을 할 수 있

는 경우를 열거한 이 법 제34조 제1항 각호 중에서 제6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를 규정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도 수산업법을 직접 근거

로 하여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제81조에서는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

을 청구할 수 있으며,수익자는 사전에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공사에 착

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산업법시행령 제69조 별표4에서는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

법ㆍ산출기준 및 손실액 산출기관 등’이라는 제목으로 손실액 산출방법,

평균 연간어획량,평균 연간판매단가 및 평년 어업경비의 산출기준,손실

액 산출기관 등을 명시하여 보상의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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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이 법은 공유수면(公

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환경 친화적인 매

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

하고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57조에서 손실의 발생 경위와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하거나,그 손실을 방지하

는 시설을 하여야 하고,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보상에 관하여 보상을 받

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

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6)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31조17)에 규

16)제57조(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행위나 처분으로 손실이 발

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제1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손실을 입

은경우: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자

2.제20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공유수면관리청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당 사업의 시행자

3.제5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매립면허관청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제55조 제2항에 따른 조사·측량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공유수면관리청

② 공유수면관리청,매립면허관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7)제31조(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제3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제8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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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데,한편으로는 어장에 출입하는 자의 포괄적 개념으로 해석

되어온 종래의 “입어자”를 “수산업법 제2조 11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

로 법 개정(구 공유수면매립법)을 하였기 때문에 손실보상의 대상이 법률

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보여 진다.

5)농어촌 정비법

농어촌 정비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농수산업 생산기반,농어촌 생

활환경과 농어촌 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

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

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ㆍ매립ㆍ개간 등 농지 확대·

개발사업의 근거법률이다.

이 법은 제13조 제3항에서 농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매립 또는

간척사업의 면허ㆍ인가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농지확보를 위하여 시행

하는 대규모 매립 또는 간척사업의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사업의 효율적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체

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있다.

이법 제110조(토지 등의 수용)제1항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제7항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연안해면에 대하여

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

2.「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3.「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4.「수산업법」 제41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육상

해수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5.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관습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물을 끌어들

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배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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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다만,제1항 중 ‘협의매수’는 ‘보상’

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6항에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연안해면에 대하여는 보상함을 원

칙으로 하되 수용 및 사용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함을 알 수 있으나 연안해면이라는 포

괄적 용어를 쓰고 있으므로 구체적 보상대상 및 보상기준 등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

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

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경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면허의 고시,실시계획의 인

가·고시 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8)

이 법 제22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광업권,어

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따라서 어업권도 수용대상이 되고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어업권의

손실보상기준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내용이 없다.

1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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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어업피해 손해배상의 근거법률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률은 여러 가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법률로는

민법과 수산업법,환경정책기본법,해양환경관리법,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

법,국가배상법 등이 있다.

1)민법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

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

정하고 있고,동법 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에서는 “공

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

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

요한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여 소유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그 “점유

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수산업법

수산업법 제82조는 수질오염에 의한 손해배상의 규정으로서,제1항에서

“산업시설이나 그 밖의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선박 또는「해양환경관

리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해저광구의 개발 등에 의한 수질

오염으로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면,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제2항에서는 “제1항의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

가 발생한 후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피해 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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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설을 양수(讓受)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각

각 규정함으로써 적법행위로 인한 보상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까지 규정하고 있다.

3)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은 제1조에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

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

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배상과 관련하여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서

는 『제1항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

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항 :사업장 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 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

여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한

정당한 피해배상을 강조하고 있다.

4)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하여 기존의 해

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고 신설되었으며,2008년 1월 10일부터 시행 되었

다.동 법 제1조에서 “이 법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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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오염이 국민건강 및 재산,생태계에 미

칠 수 있는 광역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규제,해양오염 방제조치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동법

제7조에서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야기한 자는 훼손·오염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

며,해양환경의 훼손·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로써 법은 피해자가 구체화 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양환경 보전의 궁

극적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나서서 가해자인 배출 자에게 그 오

염물질 배출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

였다.

5)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

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선박으로부터 유출·배출된 유류로

인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류오염손해배상의 보장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 이전에는 유류오염사고를 규율하는 종

합적인 법률이 없는 실정이었다.해양오염방지법,환경정책기본법,수산업

법 등 관련된 법이 존재하긴 했지만,각 개별법에 산재하여 규율하고 있

는 실정이었다.유류오염에 관한 단일법은 유조선 선주들의 책임을 규정

한 민사책임조약과 국제기금조약19)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면서 부터였고,

19)민사책임조약(CLC;InternationalConventiononCivilLiabilityforOilPollution

Damage,1969년 성립),국제기금조약.(IFC;InternationalConventiononEstablish-

mentofanInternationalFundforOilPollutionDamage,1971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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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2월 8일에 제정되어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6)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의 제1조의 규정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그

입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에서는 “도로·하천,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

(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 2를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익을 위한 사업을

시설·운용함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도 배상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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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한정어업면허 피해배상에 대한 고찰

Ⅰ.한정어업면허제도

1.한정어업면허제도의 취지 및 조건

한정어업면허제도는 1995.12.30에 개정된 수산업법(법률 제5131호)에

서 신설된 제도이다(수산업법 제15조).

한정어업면허 처분을 할 때 수산업법 15조에 의거해 ‘관계 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그 조건을 붙여 면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한정어업면허의 취지

한정어업면허는 해면에서 이루어지는 매립·간척 등의 공익사업은 공사

의 성격상 대형화와 광역성을 띄고 있어서 사업계획 고시일로부터 공사의

완공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유수면의 유휴화를 방지하고,소

중한 국가자원을 한시적이나마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할 필요가 있

다고 하겠는데,이를 위하여 한시적·한정적으로 조건을 부가하여 면허하

는 어업이다.20)

(2)한정어업면허의 조건

한정어업면허는 수산업법 제15조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4조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면허의 제한 등)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35조(면허어업의 취소)제6호(제34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

20)황갑수,수산업법 해설,수협중앙회,2004,2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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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한한다)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

면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

면허(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정어업면허에 대하여는 제15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제2항,제18조

(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제1항 단서 및 81조(보상)제1항의 규정

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21)실제 한정어업면허를 처분 받은 충남 태

안군의 ‘태안양식 264호’의 경우를 보면 대산항과 접해 있으므로 항만 개

발에 따른 어업보상판결에 관계없이 일체의 보상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면허하여 수산업법 제15조 제3항 ‘관계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

른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그 조건을 붙여

면허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그리고 면허기간은 수

산업법 제1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지만 본 어장은 직접공사구역이 아니며,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이동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상 큰문제가 없어 정상적인 면허기간인 10년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22)

21)수산업법 제15조 제2항.

22)태안군수가 2005년 9월 22일 태안양식 제264호로 면허 처분한 한정어업면허에는

‘어업면허 수면은 대산항 개발구역으로 항개발에 따른 어업보상판결에 관계없이 일

체의 보상요구를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며 면허의 유효기간

은 2005년 9월 22일부터 2015년 9월 21일 까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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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정어업면허의 필요성

해면에서의 매립·간척 등 공익사업은 공사의 성격상 그 규모가 대형화

와 광역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사업고시일로부터 완공까지는 장기간이 소

요된다.실제의 사례를 보면,최근까지 환경오염 논란으로 많이 언급되었

던 시화지구의 경우 최초 목적이었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시화호 공사

기간이 1987년 4월부터 1994년까지였으며,그 이후 농업용지 및 산업단지

를 조성하기 위한 시화지구 간척사업 공사기간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로 계획되어 있어 총 공사기간은 26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영산강 지구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20여년씩 공

사를 이어오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현재 진행 중인 구간도 있는 데 그

내용을 <표1>에 나타나 있다.

지역 지구 공사기간 비고

경기도

평택 1970년 ~1977년 8년

시화 1998년 ~2012년 15년

화옹 1991년 ~2012년 22년

충청남도

삽교천 1975년 ~1994년 20년

대호만 1980년 ~1996년 17년

홍보 1991년 ~2010년 20년

전라북도
계화도 1974년 ~1979년 6년

새만금 1991년 ~2011년 21년

전라남도

영산강Ⅱ 1976년 ~1998년 23년

영산강Ⅲ-1 1998년 ~2012년 15년

영산강Ⅲ-2 1989년 ~2012년 24년

<표 1>서해안 대규모 간척사업의 공사기간

(자료:한국농촌공사,기반조성사업 2007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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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서해안 대규모 간척사업 현황과 위치

(자료:서해안 간척사업 현황분석 및 활용방안,경기개발연구원)

상기 <표 1>에 나타난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간척사업 중 새만금

간척사업을 살펴보면,<표 2>에 나타나듯이 총 공사기간은 1991년에서

2011년까지 21년이지만,방조제 축조만 보았을 때 사업고시일이 1991년

11월이고 물막이공사 완료일이 2006년 4월까지로서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보상평가 절차에 있어서 피해에 대한 사전보상이 원칙이지만,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시·공간적인 제약이 많고,계절적

변화가 심한 것이 사실이다.그래서 피해를 입은 어민들과의 합의하에 국

가가 지정한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피해정도를 과학적으로 수치화하게 된

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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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방조제 공사

(1)현황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일대 갯벌

(2)사업추진경과
▷1987.12.17:새만금지구 간척사업 타당성 조사 완료

▷1991.11.13:사업시행인가(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

▷1991.11.16:사업시행인가 고시(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

▷1991.11.28:제1공구(외곽방조제)공사 착공

▷1992.06.10:제2,3,4공구(외곽방조제)공사 착공

▷1994.07.25:제3공구(2.7km)물막이 완료

▷1998.12.30:제1공구(4.7km)물막이 완료

▷2001.08.06:신시배수갑문 기전공사 착공

▷2002.03.13:가력배수갑문 기전공사 착공

▷2003.06.10:제4공구(11.4km)물막이 완료

▷2003.12.30:가력배수갑문 준공

▷2003.12.30:방조제 33km 최종 연결공사 성공

▷2006.04.21:제2공구(9.9km)물막이 완료

▷2006.12.30:신시배수갑문 준공

<표 2>새만금방조제 사업추진현황(출처 :새만금사업단)

피해조사를 담당하는 용역조사기관에서도 과학적인 피해를 입증하고,그

용역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계절,즉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용역보고서가 나오기까지는 14개월 내지 18개월이 소요되는 것

이 일반적이다.그리고 준공된 용역보고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평가서를 완성,교부하는 기간을 고려한다면,적어도 1년 6개월에서 2

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야 보상금액 등이 확정되고,보상 집행까지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최종 보상절차가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상기의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사업시행자측에

서 사정금액에 수긍을 하지 못하거나,어민들이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경우 재결평가 및 법적 소송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경

우에 이르게 되면 최종 보상금액을 받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새만금지구 해면은 일반적인 어업보상의 경우 보상이 완료되

고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휴수면의 상태로 존재했던 것이다.이러한

23)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4항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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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수면 상태로의 지속은 비효율적인 자원이용이고 비효율적인 관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휴인력의 활성화,그리고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한정

어업면허 처분이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3.한정어업면허의 처분에 관한 사례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적으로 어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한정어업면허의 취지인데,이러한 전향적인 제도의 취

지에도 불구하고,사업시행자나 관계행정기관의 이해부족으로 시행초기에

는 그 처분 실적이 극히 저조하였다.

이러한 한정어업에 대한 면허가 시행초기에 사업시행자 등에게 소극적

이었던 이유는 한정면허가 있게 되면,이를 빌미로 사업의 원할한 진행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이로 인한 또 다른 민원의 발생을 우려한

데서 찾을 수 있다.24)

이하 에서는 한정어업면허의 승인에 관하여 소극적이었던 전례와 적극

적이었던 전례를 살펴보고,그 면허처분의 특징을 논의한다.

(1)한정어업면허 처분의 소극적 사례

<표 3>의 경우는 어업권이 소멸되고 폐업보상을 수령한 후 어민들로부

터 보상 등 일체의 민원제기가 없도록 수협중앙회와 단위수협이 공동으로

보증할 것을 전제로 하여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최적의 이용 관리방안으

로 한정어업을 신청한 건에 농림부 질의회신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이미 폐업보상금을 지급한 수역에 대하여 한정어업면허 처

분을 할 경우에는 제한보상과 폐업보상을 구분 실시하는 실익이 없어 손

24)황갑수,수산업법 해설,수협중앙회,2004,2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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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협중앙회 건의내용(지도 04021-561)

3.당회에서는 한정(한시)어업 면허처분 건의와 관련 그 전제로서 동 공공사

업이 구체적으로 착수 할 경우에는 공사수행에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특히 어민들로부터 보상 등 일체의 민원제기가 없도록 수협중앙회

와 해당 단위수협이 공동으로 보증(필요시에는 공증각서 제출)할 것을 제

시하기도 하였습니다.

4.위와 같이 한정(한시)어업 면허를 건의한 것은 보상 후 어업권이 소멸되

었다는 이유로 인근 도시민 등 외지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침입하여 치어(어

린고기),치패(어린패류)를 망라한 수산자원을 모조리 남획하는 것은 물론,

쓰레기 무단투입 등 해양오염까지 유발시킴으로써 기존 어민들과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이는 결과적으로 소중한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

용 관리에도 문제가 되므로 한시적이나마 최적의 이용 관리 방안을 강구하

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6.바다의 수산자원은 그 서식처가 해양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의 자원

이 해당 해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해양(어장)의 산란장,

서식장,성육장의 먹이연쇄 역할을 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 해면일지라

도 어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지인들이 마구잡이로 채취 포획하는

경우에는 우리 연안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조간대를 중심으로 해

양의 유속,유량,조수량,水量 등에 의거 인근 해양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

7.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대대손손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하여 살아온 어민들이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한시적이나마

계속 관리케 하는 것이 국가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이미

어업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린고기와 치패 등은 채취․채포하지 않음)

이는 결국 우리국민들의 기호품이자 식량자원인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에도 보

탬이 되리라 사료됩니다.이와 같은 전국의 해당 어민들의 충정을 해량(海諒)

하시어 국가 자원의 최적의 이용 관리 측면에서 적의 검토하여 주시기를 건의

하오며(새만금 등 전국의 해당 지역 전체에 대하여)그 결과를 당회에 통보하

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농림부 회신내용

2.간척사업과 관련된 어업권의 보상은 폐업(소멸)보상과 제한(일시)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이러한 보상수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 한정어업면허처분 협의 요구시 제한보상 수역에 한해 동의하고 있습니

다.

3.이미 폐업보상금을 지급한 수역에 대하여 한정어업면허 처분을 할 경우에

는 제한보상과 폐업보상을 구분 실시하는 실익이 없어 손실보상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한보상을 지급받는 자들이 폐업보상금을 청

구하게 되는 새로운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폐업보상수역의

한정 어업면허 처분협의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

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표 3>농림부 질의회신 -한정어업면허 처분에 대한 소극적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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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보상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제한보상을 지급받는 자

들이 폐업보상금을 청구하게 되는 새로운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

문에 폐업보상수역의 한정 어업면허 처분협의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은 사례이다.

<표 4>의 경우는 옹진,경기남부,인천 및 당진,서산 지역에서 시행되

고 있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금 집행 후 한정어업면허 신청에 대한 처

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 사업명 사업시행자
대상

면적

신청현황 처분현황

건수 면적
건수 면적

2002 누계 2002 누계

합계 10,155 234 9,215 99 189 5,124 6,468

옹진

1.신공항건설
-인천국제 

공항공사
75 4 75 0 6 0 127

2.사회방조제 

공사
-수자원공사 1,150 49 1,150 49 49 1,150 1,150

소계 2 1,225 53 1,225 49 55 1,150 1,277

경기

남부

1.석문지구 

간척사업
-당진군청 292 29 292 0 29 0 292

2.시화지구 

개발사업
-수자원공사 105 7 105 6 6 90 90

3.화옹지구 

간척사업

-농업기반공

사
907 23 907 0 0 0 0

4.평택항 

개발공사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9 1 9 0 1 0 9

소계 4 1,313 60 1,313 6 36 90 391

인천 신공항건설
인천국제

공항공사
205 15 205 1 15 5 205

당진

1.평택항개발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290 2 230 2 2 230 230

2.당진화력 

발전소
-동서발전 1 1 1 1 1 1 1

3.대호만 

간척사업

-농어촌진흥

 공사
3 1 3 0 1 0 3

소계 3 294 4 234 3 4 231 234

서산

1.이원간척 

사업
-태안군 20 2 20 0 2 0 20

2.대호만 

간척사업

-농어촌진흥

 공사
5 1 5 0 0 0 0

3.대신항 

건설
-해양수산부 20 1 20 0 0 0 0

소계 3 45 4 45 0 2 0 20

<표 4>한정어업면허의 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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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정어업면허 처분의 적극적 사례

농림부 용수-51360-194(1999.03.25)질의

공익사업상 필요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되고,보상이 이루어진 수

면에 지형변화 등의 사유로 패류가 다량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

장은 당해 수면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지 아니면 동법 제14조의2항의 규정에 따라 한정

어업면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사문-11011-193(1999.04.29)회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익사업상 필요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

면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14조의2

의 규정에 따라 한정어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표 5>법제처 질의회신 -한정어업면허 처분에 대한 적극적 회신

<표 5> 법제처 질의회신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수산업법 규정을

보면 장래 면허의 제한 또는 취소가 예상되는 수면에 해당할 때에는 신규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미 어업면허가 취

소되고 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 수면이란 점에서 「수산업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대상 수면,즉 이미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 대하여 보

상규정이 배제된 어업면허인 한정어업면허를 할 수 있는 수면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며,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수면에 대하여 동조의 규

정에 따라 한정어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내용이다.즉,한정어업

면허를 위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지형,퇴적물,해수,해류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에 없었던 다른

종류의 생물이 대량으로 출연한 경우이고,

나.공사로 인한 피해지역이긴 하나 피해발생이 희박한 지역이라고 판

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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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질의회신 내용과 비슷한 경우로서 한정어업의 경우는 아니

지만 공사로 인해 오히려 패류가 대량 번식한 사례를 천수만(淺水灣)방

조제 공사에서 찾을 수 있다.

1980년부터 농경지와 담수호 조성을 위한 대규모 간척사업과 방조제 건

설사업인 서산지구농업종합개발사업이 실시되어 태안군 남면 당암리에서

서산시 부석면 창리를 지나 홍성군 서부면 궁리를 잇는 천수만의 북부를

길이 7,704m의 방조제로 막아 155.94㎢의 간석지를 매립했다.1987년 공

사가 완공되어 2010년 현재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다.한때는 사질(沙質)이

었던 천수만이 방조제 공사로 사니질(沙泥質)로 변하여 일시적으로 값이

비싼 새조개가 번성하였다.이러한 현상은 저질(底質)의 종류와 입도,해

류,유속,염분 등 환경조건의 변화로 일어나는 것으로 생물들마다 각각

좋아하는 생륙환경이 다르고 방조제 공사로 인하여 저질이 변하고 유속

등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이라 하겠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시어업을 처분하여 새로운 어종에 대한 면허 등을

처분해 주어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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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00고충11745(2001.03.27)

한정어업면허요구

신청인 ○○조합법인 외

피신청인 1.○○장관,2.경기도 ○○시장,3.○○공사

<결정사항>

어업피해의 발생이 희박한 수역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처분가능 여부

<결정요지>

수산업법 제14조의2는 어업이 제한되거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

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한정어업면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해역 중 어업피해의 발생이 희박한 수역에 대한 한정면허승인요청을 할

경우 수산업법 제14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관 등을 붙이도록 하는 방법

으로 하여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6>국민고충처리위원회

<표 6>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대부분의 공사가 이미 준공되었다.

나.배수갑문이 상시 방류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본건 어장과는 거리

가 멀리 떨어져 있을뿐만 아니라 배수갑문과 본건어장 사이에 ‘○○

도’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오폐수의 담수가 본건어장으로 유입될 가

능성은 낮다.

다.탄도방조제 배수갑문이 비교적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 동안 개폐한 적이 없고,장마철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개폐한다고

하더라도 본건어장의 운용시기인 9월부터 이듬해 4월과 중복되지

아니하므로 배수갑문 개폐로 인한 피해가능성도 낮다.

라.신청인들은 공사구역으로부터 9km 가량 떨어진 제부도어항에서 선

박으로 본건어장으로 출입하고 있으므로 공사에 방해되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어업피해의 발생이 희박한 수역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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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요청을 할 경우 수산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관 등을 붙이

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요약컨대,위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일정한 조건하에서 어업피해의

발생이 희박한 경우에 한하여 한정어업면허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한정어업과 유사한 사례

<표 7>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한정어업면허 처분의 내용과는 다소 상

이하나 어민들의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한정어업을 일반면허로 전환한 사

례이다.

1995년도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어업권 피해보상이 이루어졌

고 이에 개야도해역은 어업제한 수역으로 어렵게 한정어업으로 김양식을

하고 있었다.

군산지구 준공(2007년 1월 31일)에 따른 어업제한 해제로 김양식 한정

어업 11건(640ha)이 2009년 7월 2일 기간만료로 전부 소멸됐다.군산시장

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규어장 개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서 건의하였고,마침내 어́장이용개발 지침´변경으로 개야도해역 김

양식면허(512ha)를 신규어장으로 개발하게 된 사례이다.

소멸된 군산시 개야도 김양식 어장 부활

농림수산식품부가 ‘어장이용개발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개야도해역 김양식 면

허 512ha를 신규어장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995년도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어업권 피해보상이 이루어 지

면서 개야도해역은 어업제한 수역으로서 어렵게 한정어업으로 김양식을 하고 있

었으나,군산지구 준공(2007년 1월 31일)에 따른 어업제한 해제로 김양식 한정어

업 11건 640ha가 2009년 7월 2일 기간만료로 전부 소멸됐다.

(중략)

어́장이용개발 지침´변경으로 개야도해역 김양식 면허 512ha를 신규어장으

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크나 큰 성과를 거뒀다.

<표 7>한정어업면허가 일반면허로 전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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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정어업 허가

제49조(준용규정)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

11조제1항,제15조,제18조,제27조제1항·제4항·제5항(구획어업 중 일

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제3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31조제1항·제3항,제32조,제34조,제35조제1

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58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5>

허가어업허가의 경우 수산업법 49조에 의거하여 한정어업면허의 규정25)

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한정어업과 유사한 개념26)의 한시어업허가가 있는데,동 법 42조

에는 “시·도지사는 그동안 출현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적게 출현하였

던 수산동물(「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대

상 정착성 수산자원은 제외한다.)이 다량 출현하고 이를 이용할 어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수산동물의 적절한 이용·관리를 위하여 수

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정밀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사항을 정하여 한시

적으로 어업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어업의 종류,포획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 및 어획가능총량,

해역의 범위,조업기간(연간 3개월 이내.다만,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가

능)및 시기,척수,척당어획량 할당 및 관리 등을 규정되어 있다.

25)수산업법 제15조.

26)한정어업과 한시어업권의 차이는 어업권이 취소 된 후 해당 어업면허를 처분받았

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지므로 본질적으로 성질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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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부관(조건)부 어업

1.어업에 있어서 부관의 개념 및 근거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

여하고 그 요건을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하는 종된 규율을 말한

다.

이러한 부관은 그 내용에 따라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 및 법률효

과의 일부배제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그러므로 어업에 있어서 부관이

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

에 부가하는 부대적 규율을 말한다.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이는 것,즉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며,법령 및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수산업법 제12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그 어업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어업허가 처분시도 위 규정을 준용하도

록 규정(수산업법 제43조)함으로써 부관부어업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2.부관부어업의 내용

부관(제한 또는 조건)부 어업은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시 처분청의 공

익상 지장 여부에 관한 판단이나,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또는 면허기간

연장 허가시 관계기관과 협의 후 그 협의 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조건부로 처분을 하게 되며,그 제한·조건의 내용 중 어업손실 보상

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보면 “공익상 또는 공익사업 시행상 필요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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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청하지 않음은 물론 시설물은 자진 철거한다.”는 내용이 보편적이

며,이러한 내용의 부관은 공유수면을 관리하거나 공익목적으로 이용을

계획하고 있는 관계기관이 위와 같은 내용의 조건이 부가된 협의에 응하

게 되면 처분청에서는 동 협의 내용의 이행을 확약하는 공증인각서 등을

자진 제출케 하고,그 각서 내용을 제한 또는 조건으로 하여 어업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관부어업은 처분을 받은 어민들이 그 각서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처분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성실하게 부관의 내용을 이행했을 때

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받을 수 있고 어업자는

유휴수면의 효율적 이용으로 어업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어 이상적인 방법

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부관이 부관으로서의 법률적 효력이 문제됨에 따

라 어업손실 보상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부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어업

보상을 요구하는 어민과 실존하는 부관의 내용에 따라 보상이 불가하다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이 상반되어 부관부어업의 보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는 것이 현실이다.

3.부관부어업의 어업손실보상

(1)판례의 입장

부관부어업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은 일부27)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판

27)대법원 1993년 6월 22일 선고,93다17010판결;“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을 때 ∼∼

일체의 보상청구를 포기하겠다고 하여 그러한 취지의 부관이 어업권 등록원부에 기

재된 경우 부관의 효력은 그 후의 양수인에게도 미친다.”고 함.

대법원 1983년 3월 22일 선고,82누435판결;“∼∼ 제한조건을 붙인 것은 국가이익

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위 조건위배행위에 대한

어업허가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위 취소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라고 볼 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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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는 부관에 대해 부정적(보상금 지급에 긍정적)인 일관된 입장이다.

즉, ‘대법원 1959년 5월 14일 선고,4290판결’에서 “부관은 어업권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어업권의 효력을 제한

하는 부관은 절대 무효이다.”라고 판결하였고,‘대법원 1990년 4월 27일

선고,89누6808판결’에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에 붙이는 부관은 그 성

질상 허가된 어업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하고,

허가된 어업의 내용 또는 효력 등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임의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다.

(2)유관기관 유권해석의 입장

유관기관의 유권해석 중 부관의 효력을 인정한 해석(보상지급을 부정하

는 입장)은 ① 1990년 7월 13일 (보상 30001-17825),②1992년 9월 8일 건

설부(토정 30241-1422), ③1995년 10월 16일 농림부 유권해석(용수

51317-864),④1996년 2월 6일 수산청 유권해석(연근53010-87),⑤2002년

1월 14일 건설교통부(토관 58342-77)등이 있는데,그 주된 내용을 보면

“사업시행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고,그에 따라 일체

의 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에 사후에 허가 당

시 예견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라고 하여

“손실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 상태에서의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부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반면에 대부분의 유권해석은 보상금 지급을 긍정하는 입장으로서 ①

1977년 12월 7일 건설교통부 유권해석(토정 810-35247),②1985년 12월 7

일 법제처 의견(법제처 이국 02102-1912),③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

고(‘97.2.5),④농림부 이의신청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각결정

(‘97.7.22),⑤1997년 10월 10일 법무부 유권해석(법심 61010-512)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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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한정어업면허 피해배상에 대한 고찰

1.손해전보제도

행정상 손해전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적용에 의하여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28)우리나라의 행

정상 손해전보제도로는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있어서의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제도와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있어서의 구제수단인 손실보상제도가 있

다.29)

이 양자는 종래에는 원인행위의 성질 및 인정 근거와 연혁 등에서 구별

되어 왔으며,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한 손실은 현행 민법 750조에 근거하

여 불법행위의 범주 안에서 손해배상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방해를 상린관계로 파악하는 동시에 침해가 인용의 한도를

넘는 때에는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방해의 제거를 구할 수 있게 하고 있고,환경정책기본법 제 31조에서도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듯이 방해에 대한 제거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인

정하고 있는 민법 제 205조를 적용 특수 불법행위 책임인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30)

최근에는 과실의 객관화나 입증책임전환의 법리 등을 통하여 점차 과실

책임이 무과실책임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중간영역인 위험책

임의 존재에 의하여 상호 접근 융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8)김동희,행정법Ⅰ,박영사,2006,479면

29)김남진,행정법Ⅰ,법문사,1991,403면

30)오석락,환경소송의 제문제,삼영사,1996,33∼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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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

체가 관리,경영하는 사업 또는 설비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함을 말한다.31)이러한 손

해배상제도의 근거는 개인주의사상에 입각한 개인적,도덕적 과실책임주

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2)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상의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

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보장과 공평부담

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발한다.32)이러

한 손실보상제도의 근거는 단체주의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적 공평부담주의

를 기초로 하고 있다.3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이다.따라서 위법한 행위로 인한 행

정상 손해배상과는 구별된다.

둘째,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실보상이다.따라서 손실보상은

공법적 성격을 가진다.

셋째,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이다.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뿐만

아니라,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의

미하므로 이는 사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공법상의 권리까지 포함한다.

재산권의 침해는 공권적 침해일 것이며,침해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하여

의욕 되고 지향되어 있거나 최소한 재산권 손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원인

31)헌법 제29조,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

32)헌법 제23조 제3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지 제48조.

33)박균성,행정구제법,박영사,2007,10∼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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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야 한다.

넷째,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인 보상이다.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

인의 재산권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을 피침해자의 부담으로 방치하는 것

은 정의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피침해자의 재산권 희생을 국민전

체의 부담으로 전가시켜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조절하여 주는 조절적 보

상이다.따라서 일반적 부담,재산권 자체에 내재하는 사회적인 제약에 대

하여는 손실보상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2.한정어업 면허에 대한 보상

한정어업의 경우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정적으로 면허한 것

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이것은 수산업법 제15조 제2항 및 3항에 의해 ‘제81조 제1항(보

상)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와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거나 승

인할 때에는 그 조건을 붙여 면허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정어업면허를 처분 받은 어업권자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이미 받은

상태이고,34)또한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 판단되는 곳에 한하여 면허를 처

분하게 된다.또한 처분을 받은 어업권자들은 공사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동 면허에 대하여 더 이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태안양식 제264호로 처분된 한정어업면허를 살펴보면 태안군수는 당해

패류양식(한정)어업을 처분함에 있어서 그 제한 및 조건으로서 “어업면허

수면은 대산항 개발구역으로 항개발에 따른 어업보상판결에 관계없이 일

체의 보상요구를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부가하였다.

34)한정어업면허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어업권이 취소되어 사전보상이 이루어진 해면

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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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정어업 면허에 대한 배상

하지만,상기 대산항 개발 이외의 다른 불법적인,예를 들면 환경오염에

해당하는 발전소 온배수나,유류 등 오염물질 배출 등의 행위에 관하여는

배상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발전소 온배수 배출의 해양오염에 대한 대법원 판례35)의 입장을 보면

“원전냉각수 순환 시에 발생되는 온배수의 배출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수질오염 또는 해양오염으로서 환경오염36)에 해

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서는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게 됨에 따라 동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피해배상의 근거로 작용하게 되었다.그 외 수산업법

제82조(수질오염에 의한 손해배상)또한 그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유류오염사고에 대해서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있으므로

수산업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며,산업 및 생활폐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해결은 행정적 구제인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호소하고 있으나,상대

방이 불복할 경우에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1)유류오염에 의한 배상

2007년 12월 7일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서산수협 관내에 위치한 면허어업은 총 22건이다.

이는 주로 대산항 개발과 태안화력발전소,이원방조제 그리고 군사시설

35)대법원 2003.6.27선고 2001다734판결.

36)1963년 공해방지법에서 “공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1977년 환경보전법 및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오염”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우리나라에서는

환경침해가 법률상 용어로는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환경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포

괄하여 ‘환경침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김상용,채권각론(하),법문사,1998,323∼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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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된 후 한정어업면허를 처분받은 어업권들

로서 <표 8>에 나타나 있다.

서산수협 관내 상기 어업권들은 유류유출 사고에 의한,즉 위법한 행위

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피해배상 대상’에 해당하므로 당

연히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하며,환경정책기본법이나 해

양환경관리법,수산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만,유류오염이라는 특정한

사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있기 때문에 유

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선박으로부터 유출·배출된 유류로 인하여 발생한 오염피해에 대

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그 자신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

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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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면허번호 어업의 종류 면적(ha) 어장위치 면허기간 비고

서산시
서산양식
제291호

어류등양식 4.75 부석,창리인접
2005,11,26~
2015,11,25

10년

서산시
서산양식
제300호

어류등양식 5 대산,화곡인접
2006,12,28~
2012,07,28

6년

서산시
서산양식
제235호

패류양식 20 대산,오지인접
2002,08,13~
2012,08,12

10년

서산시
서산양식
제241호

패류양식 16 대산,오지인접
2007,08,05~
2010,08,04

3년

서산시
서산양식
제301호

패류양식 1.5 대산,화곡인접
2006,12,28~
2016,12,27

10년

서산시
서산양식
제257호

패류양식 15 대산,독곳인접
2007,10,30~
2010,10,29

3년

서산시
서산양식
제255호

패류양식 3 대산,독곳인접
2007,09,16~
2010,09,15

3년

서산시
서산양식
제195호

패류양식 5 대산,오지인접
1999,11,04~
2009,11,03

10년

서산시
서산양식
제247호

패류양식 6 대산,독곳인접
2007,08,18~
2010,08,17

3년

서산시
서산양식
제194호

패류양식 5 대산,오지인접
1999,11,04~
2009,11,03

10년

서산시
서산양식
제267호

해조류양식 10 대산,오지인접
2007,07,01~
2010,06,30

3년

태안군
태안마을
제59호

마을어업 10 이원 당산
2006,08,02~
2008,08,01

2년

태안군
태안마을
제60호

마을어업 10 이원 당산
2006,08,02~
2008,08,01

2년

태안군
태안마을
제73호

마을어업 6 근흥 정죽
2004,05,06~
2014,05,05

10년

태안군
태안양식
제221호

패류양식 1 원북 황촌
2004,04,02~
2014,04,01

10년

태안군
태안양식
제264호

패류양식 10 이원 내리
2005,09,22~
2015,09,21

10년

태안군
태안양식
제306호

패류양식 5 원북 방갈
2006,10,27~
2008,10,26

2년

태안군
태안양식
제270호

패류양식 5 근흥 신진도
2005,11,22~
2015,11,21

10년

태안군
태안양식
제268호

패류양식 5 이원 관리
2005,11,22~
2015,11,21

10년

태안군
태안양식
제91호

패류양식 5.4 이원 당산
1998,04,07~
2008,04,06

10년

태안군
태안양식
제272호

해조류양식 5 근흥 신진도
2005,11,22~
2015,11,21

10년

태안군
태안양식
제269호

해조류양식 5 근흥 신진도
2005,11,22~
2015,11,21

10년

<표 8>서산수협관내 한정어업면허 처분현황 (2007년 12월 현재)



- 45 -

면허번호 어업의 종류
피해금액

사정기관

손해액

(천원)
비고

서산양식제291호 어류등양식 - - 　

서산양식제300호 어류등양식 - - 　

서산양식제235호 패류양식 증거보전어업권 299,141 　

서산양식제241호 패류양식 증거보전어업권 250,835 　

서산양식제301호 패류양식 - - 　

서산양식제257호 패류양식 증거보전어업권 192,966 　

서산양식제255호 패류양식 증거보전어업권 10,634 　

서산양식제195호 패류양식 대화감정평가법인 112,224 　

서산양식제247호 패류양식 증거보전어업권 64,315 　

서산양식제194호 패류양식 - - 　

서산양식제267호 해조류양식 증거보전어업권 89,206 　

태안마을제59호 마을어업 증거보전어업권 9,547 　

태안마을제60호 마을어업 증거보전어업권 17,109 　

태안마을제73호 마을어업 증거보전어업권 104,588 　

태안양식제221호 패류양식 대화감정평가법인 28,569 　

태안양식제264호 패류양식 대화감정평가법인 128,484 　

태안양식제306호 패류양식 증거보전어업권 39,430 　

태안양식제270호 패류양식 증거보전어업권 65,218 　

태안양식제268호 패류양식 대화감정평가법인 28,653 　

태안양식제91호 패류양식 증거보전어업권 13,790 　

태안양식제272호 해조류양식 증거보전어업권 120,752 　

태안양식제269호 해조류양식 증거보전어업권 38,795 　

<표 9>서산수협관내 한정어업에 대한 피해산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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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9>는 2007년 12월 7일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서산수협 관내에 처분된 한정어업면허에 대한 부경

대학교 및 대화감정평가법인에서 조사·산정한 피해금액이다.

헤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된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 중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37)

의 배상 사정이 이뤄진 비율이 전체 청구건수의 29.8%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나고 있어 배상이 지연되고 있는 데 이러한 이유는 청구건수가 IOPC

펀드 설립 이후 가장 많은 데다 피해를 입증할 증빙서류 부족 등으로 사

정에 시일이 걸리고 있으며 조업재개 시점에 대한 정부와 국제기금 사이

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으로 내년 말까지는 사정률이 약 80% 수준까지 높

아질 것이라고 유류오염사고 보상지원단 과장이 말하고 있다고 밝힌 보도

가 있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주

민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필요부분을 지원하게 된다고 하여

국제기금의 사정이 상당부분 이뤄진 뒤 세부 지원기준과 기간을 정해 추

진할 것이라고 설명하여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37)IOPCFund(InternationalOilPollutionCompensationFund)는 유조선의 기름 유

출로 인해 유류오염 사고로 손상을 보상해 주는 3개의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다.

(1971FUND,1992FUND,보충기금)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1971FUND체제하에 유조선의 소유자는 지속되는 기름의 방

출로 인한 손해에서 특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을 지불할 의무가 있고 지불해야 할

금액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1992FUND로부터 더 많은 보상금을

이용할 수 있다.그리고 추가적인 보상은 보충기금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상기 각 3개 펀드는 1971년 기금회의,1992년 기금회의,2003년 보충기금협약에 의

해 설립되었으며 2010년 4월 1일 날짜로 103개의 국가가 1992FUND에 가입되어

있고 이 국가들 중에 26개국이 보충기금의 회원국이다.그리고 1971FUND에는 더

이상 어떤 국가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2002년 5월 24일에 중단되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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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배상

수산업법 제82조는 수질오염에 의한 손해배상의 규정으로서 “제1항에서

①산업시설이나 그 밖의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 ②선박 또는 해양시설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을 말한다.)③해저광구의

개발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어 면허받은 어업에 피

해가 발생하면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제2항에서는 제1항의 오염

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 발생 후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피해 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讓受)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함으로써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과 함께

고의·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공사소음,진동,부유사,유

속이나 해류 변경,온배수 유출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물

론 이러한 피해가 모든 공사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

며,공사의 규모에 따라 피해의 크기도 달라진다.또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모두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준설공사로 인하여 퇴적물이 부유하는 부유사,그리고 교각 등

의 건설시 건설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암파쇄·폭발로 인

한 소음 및 진동,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 배출 등

의 피해는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이긴 하지만 엄연한 위법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며,수질오염 또는

환경오염 보아야 할 것이다.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경우처럼 사건·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

한 경우가 아니고,공사의 목적이 공익을 위해서 시행한 사업이라 할지라

도 그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수질오염 등)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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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한다.이것은 2003년 대법원에서 판시된

판례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해(대법원 2003.06.27선고2001다734판결)다음

과 같이 결론 내리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냉각수 순환시 발생되는 온배수의 배출이 환경오염에 해

당하는 지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는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

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

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전 냉각수 순

환시 발생되는 온배수의 배출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수질오염 또는 해양오염으로서 환경오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

다.

일반적으로 환경(環境,Environment)은 ‘자연 환경·생활 환경·사회 환경

으로 구분되지만,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서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

경으로 구분하고 있고,자연환경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

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3.6.27.선고 2001다734판결 【양수금】

[공2003.8.1.(183),1592]

【판시사항】

[4]원자력발전소 냉각수 순환시 발생되는 온배수의 배출이 환경오염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4]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는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

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원전냉각수순환시 발생되는

온배수의 배출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수질오

염 또는 해양오염으로서 환경오염에 해당한다.

<표 10>온배수 방류에 대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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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정어업면허 피해배상제도의 개선

Ⅰ.적극적인 한정면허 처분 및 대체어장의 확대 등

실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문제

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과잉보상 문제,중복보상 문제,보상손실액 산정

의 문제 등이 그 예이다.즉 보상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어업보

상지역에서는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그 기간도 수개월 내지 수년 동

안 계속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그리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자나 행정관청에

서는 한정어업면허를 빌미로 또 다른 민원제기의 우려가 많아 꺼리는 경

우가 일반적이다.

한정어업면허 처분시 그 조건에서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전제

로 한정면허어업을 처분한 것이니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그 조건이 불합리

한 조건이 아닌 이상은 더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수산업

의 발전,국가자원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그리고 어민소득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에 입각하여 한정어업면허 처분 요청이 있을 경우에 공사에

크게 차질이 없거나 공사로 인한 피해발생이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어

민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정어업면허를 처분하는 적

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 사업 이

전 총909건(12,518㏊)에 달했던 어업권을 보상 절차를 거쳐 전체 어업권의

61%인 510건(7,683㏊)을 소멸시켰으나,새만금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

될 예정임에 따라 어민들의 생계와 어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보상 배제를 조건부로 한 1년 단위 한정어업

면허를 위주로 대체어장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399건(4,835㏊)으로 축소됐던 어장을 533건(8,137㏊)으로 확대

되었다.또한 대체어장 추가 개발 방안 마련을 위해 11개월간 군산대 수

산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5,658㏊의 대체어장 확대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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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새만금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야도 및 연도,부안군

연안 등을 우선적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

다.

개발이 완료되면 새만금사업 이전보다 1,277㏊가 늘어난 13,795㏊의 어

장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으로서 한정어업면허 처분을 무조건적으로 해달

라는 것이 아니라,전문용역기관에 의한 타당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적극

적인 처분을 해주자는 것이다.

또한,각종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상실되거나 제한받는 어민들

이 받는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어업취소의 경우는 평년수익액을 연

리(12%)를 적용하여 환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8.33년에 해당하는 수익액과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책정하게 되므로 피

해를 받는 어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익사업 등으로 인하여 받는 피해의

정도는 반영구적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액 산정기간은 그에 비해 상당히 짧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업활동을 통하여 생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어민의 입장에서

는 상당한 큰 손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새만금 대체개발 어장 면적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는 군산대학교 용역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

며,충분한 용역을 통해서 대체어장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군산시 개야도 김양식장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장

이용개발 지침”을 변경하여 한정어업면허인 김양식 512ha를 신규어장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해준 경우가 있는데,무면허시설 및 불법초과시설이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 한하

여 한정어업면허를 일반어업면허로 전환시켜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좋은 개선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표 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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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관계 법령의 재정비

한정어업면허에 대한 손실보상은 앞서 언급했듯이 처분시 부가되는 조

건에 의해 손실보상의 문제는 남지 않을 수 있으나 손해배상의 문제는 여

전히 남게 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의 근거법률 중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

해를 규율하고 있는 특별법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해양환경관리법,유류

오염손해배상보장법,수산업법 등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일반적인 환경보전의 목적을 위하여 각각의 개별적

환경보호분야에 대해서도 통일적인 기준으로 고려되는 기본법 성격의 법

률로서 입법정책적 방향제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

우에 한하여 무과실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우고 있다.그러나 사업자가 아

닌 환경침해자에 대하여는 과실책임으로 규율할 수밖에 없고,특히 위자

료 배상은 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겠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이나 해양시설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

하고 있는데,이 법에서는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해양

환경에 피해가 발행한 때에는 배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데,이때 청구자는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에 해양환경보전의 궁극적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국가로 하여금 해양환경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선박으로부터 유출·배출된 유류로 인하여 발

생한 오염손해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그 자신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수산업법은 제82조에서 수질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이

것은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과 함께 고의·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까지 규정하고 있으며,이 법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위 조문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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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규정되어 있다.그리고 그 책임의 내용이나 손해배상 방법 및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양오염으로 인하여

어업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한 손해배상은 결국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과 법리,특히 판례를 통하여 정립되고 있는 개연성이론38)과 입증책

임의 전환 등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 규정에 피해책임의 내용이나 손해배상방

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입법화시키는 것이 어업피해를 입은 어민

들을 구제함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서 어업피해에 관한 손실보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할 수 있는 것이 어업보상에 관한 법체계가 『수산업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 되어 있어 보상을

요하는 침해의 태양,보상의 대상이 되는 어업의 유형,그리고 보상의 기

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따라서 관

련 법령을 부분적으로 개정,보완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으므로 어업보상

에 관한 법령과 제도의 통폐합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업보상의 절차,방법,

보상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법률에 손해배상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의 발생시점에

서부터 배상의 집행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은 상당 기간 동안 피해를 더 큰 피해

를 받게 되는데 손해배상의 절차 등을 다소 간소화 시키는 것도 큰 방안

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2007년 발생한 태안유류오염사고처럼 3년이 경과한 현시점

에도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정부 차원에서 우선

배상을 해주고 그 이후에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의

38)이 이론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입증책임의 원칙을 유

지하면서 피해자의 입증범위 내지 정도를 완화하거나 경감하고,한편 가해자의 반

증의 범위는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김형배,민법학강의,신조사,2002,1284∼1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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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

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범위와 정도에 관한 명확한 구분

어업피해 보상평가를 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다양한 어업피해와

관련된 영역 중에서 특히 문제시되는 냉배수 및 온배수에 의한 피해가 손

실보상의 영역이 아닌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영역(판례참고:대법

원 2003.6.27.선고 2001다734판결)임에도 불구하고,현실에서는 어업

피해용역기관39)의 용역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의 관점에서 그 보상이 행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예로는 2010년 부경대학교에서 조사한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의 ‘통

영생산기지 운영에 따른 어업피해조사용역’에서 냉배수로 인한 어업피해

발생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어업피해를 입은 어민들은 직접 피해를 입어 발생한 손

해,즉 적극적 이익 부분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을 받게 되고 소극적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전을 받기 힘들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손실보상을 행함에 있어서도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만을

해주게 되므로 소위 말하는 정신적 피해와 같은 소극적 이익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어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보상에 포함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어업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해서 공평하고 타당한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업피해에 관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이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기준을 상호조정하고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겠다.

39)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4호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 등.



- 54 -

Ⅳ.제한 및 조건(부관)

한정어업면허 처분을 행함에 있어 앞서 언급했듯이 “∼와 관계없이 어

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다”등의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업면허 처분의 당사자 중 약자의 입장인 어민들은 상기의 조건이 부

가되더라도 우선의 생계유지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조건이 부가된 상태

대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판례의 입장을 보면 ‘대법원 1959년 5월 14일 선고,4290판결’

에서 “부관은 어업권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

며,어업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은 절대 무효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

다.

그리고 ‘대법원 1990년 4월 27일 선고,89누6808판결’에서 “어업의 면

허 또는 허가에 붙이는 부관은 그 성질상 허가된 어업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하고 허가된 어업의 내용 또는 효력 등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임의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는바,조건(부관)은 어업권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

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한정어업면허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상기 판례의 요지를 명확히 숙지하여 조건을 부가하

여야 할 것이다.

또한,일부기관에서는 약정서나 공증각서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발전소

가동 중 온배수의 배출로 인한 영향으로 어업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일체의

보상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약정의 조건으로 제시하면

서 보상뿐만 아니라 배상까지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한정어업면허 처분을 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은 배제하더라도 피해배상의 문제마저 배제시

키는 것은 안 될 것이다.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로서,하동화력발전소로 인해 보상이 이루어진 어

업권 등의 유휴수면을 대상으로 한 한정어업면허 처분시의 약정서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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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주)에 대해 어떠한 어업피해 보상 및 배상을 요구하지 않

기로 한다.”라는 조건을 부가한 경우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연히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0)

40)2006년4월 12일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장,하동군어업피해대책추진위원장,하동군어

업피해대책추진위원장,한국남부발전(주)하동화력본부장 사이에 체결된 한정어업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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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해안

(바다)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특히 어업은 식량자원으

로서 수산물을 제공해 주고,농업과 함께 중요한 국가차원의 식품산업으

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업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해안을 이용하

는 대규모 공익사업 -간척사업,공유수면 매립,항만 건설사업,산업단지

건설사업,공항 건설사업 등 -의 시행은 수면을 생활터전으로 삼고 살아

온 그들에게 생계수단을 빼앗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침해에 대

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대명제 아래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오늘날

의 해안을 이용하는 사업들은 그 특성상 대형화 및 광역성을 띄고 있으

며,특히 공사의 기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점에서 자원의 방치 및 공유

수면의 유휴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이러한 이유로 공유수면의 유휴화

를 방지하고,수산자원의 최대한 효율적 관리·이용을 위하고,어민들의 생

계유지 및 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신설된 제도가 한정어업

면허 제도이다.

그런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소된 어업권에 대하여 이미 적정

한 취소보상을 해 준 어업권에 대하여 다시 어업면허를 처분한다는 것 자

체가 제한보상과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그리고 또 다시

보상금의 요구를 하는 등의 민원발생의 여지가 많아 한정어업면허의 처분

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지구,시화지구 등과 같이 공사의 기간이 상

당히 긴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유휴화를 방지하고,수산자원의 효율적 관

리 및 이용,그리고 어민의 소득증대의 목적을 위해 한정어업면허를 처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한정어업면허를 처분함에 있어서 통상 그 어업면허 처분시 조건

을 부가하게 되는데,그 조건의 내용이 통상 “∼한 경우에 어떠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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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배상도 요구하지 않는다.”여서 어민들의 입장에서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다.즉,당해 사업과 관련된 손실보상의 문

제는 당연히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의 문제마저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면 이는 어민들에게 과도한 인고

를 강요하는 것이 되게 된다.

판례의 입장 또한 ‘면허 처분된 어업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

도 내의 것’에 대해 그 조건(부관)의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이어서,어업

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은 절대무효라는 일관된 입장이다.

따라서 한정어업면허 피해배상의 문제는 관련 근거법률인 민법,수산업

법,환경정책기본법,해양환경관리법,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및 국가배

상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여기에는 그 피해배상의 근거

로서 피해의 입증 등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어업보상과 관련하여 중복보상의 문제,과잉보상의 문제 등 어업

보상을 둘러싼 각종 잡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대부분의 어민들

은 자신들의 생활의 터전을 빼앗기고 제대로 보상 및 배상을 못 받는 것

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한정어업면허의 피해배상의 문제점을 조금이나 개

선하고자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장기화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큰 차질이 없거나,공사로 인해 피

해발생이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국가자원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수

산업의 발전,그리고 어민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어민들의 입장에 서서 한

정어업면허 처분에 있어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적극

적인 한정어업면허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어업피해배상과 관련된 관계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손해배상

에 관하여 조문 하나만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책임의 내용이나 손해배상

방법 및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실무적

으로는 배상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 규정에

피해책임의 내용이나 그 배상 방법 및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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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태안유류오염사고처럼 그 피해가 아주 광범위하고 피해액 산정

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피해를 입은 어민 등이 받는 피해는 수개월

내지 수년에 걸쳐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서 보

상하는 것 외에 정부차원에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우선적으로 피해 입

은 약자들을 보호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정상적인 어업활동을 행하고 있는 어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

침해 등의 피해는 피해배상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실무에서는 손실보상

의 영역으로 그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제 발생한 피해

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간접적인 피해부분 및 정신적 피해부분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소극적 이익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끝으로 한정어업 뿐만 아니라,부관(조건)부 어업과 관련하여 어업 처분

시 부가하는 그 조건에 대해서 관계행정청은 당해 어업권의 본질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조건을 붙여야 할 것이

고,이러한 것들이 생활의 근거를 잃고 어업피해보상의 약자의 입장인 어

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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